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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2,154,000 242,154,000

기획관실 통계관리 전문요원 운영
101-04
기간제근로자등보수

30,583,000 18,998,000

기획관실 통계관리 전문요원 운영
101-03
무기계약근로자보수

18,998,000

총무과 여권발급 운영(국고)
101-04
기간제근로자등보수

13,407,000 7,251,000

총무과 여권발급 운영(국고)
101-03
무기계약근로자보수

7,251,000

국제관광정보센터 청사 운영관리
101-04
기간제근로자등보수

32,890,000 7,704,000

국제관광정보센터 공무원 인건비 지원
101-03
무기계약근로자보수

140,294,000 7,704,000

국제관광정보센터 관람안내 홍보·마케팅 추진
101-04
기간제근로자등보수

155,244,000 76,243,000

국제관광정보센터 공무원 인건비 지원
101-03
무기계약근로자보수

64,051,000 76,243,000

복지정책과 노인일자리사업(국고)
101-04
기간제근로자등보수

19,700,000 12,306,000

복지정책과
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운영
(국고)

101-03
무기계약근로자보수

12,306,000

보건정책과
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
(국고)

101-04
기간제근로자등보수

24,428,000 13,174,000

보건정책과
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
(국고)

101-03
무기계약근로자보수

13,174,000

식품의약과 기초 위생관리운영(국고)
101-04
기간제근로자등보수

20,220,000 7,063,000

식품의약과 식품위생모니터(국고)
101-03
무기계약근로자보수

7,063,000

여성가족연구원 청사시설 운영·유지
101-04
기간제근로자등보수

13,569,000 6,948,000

여성가족연구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
101-03
무기계약근로자보수

6,948,000

에너지자원과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추진
101-04
기간제근로자등보수

30,964,000 11,548,000

에너지자원과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
101-03
무기계약근로자보수

11,548,000

산림개발연구원
산림자원의 보전 증식 및
이용 연구

101-04
기간제근로자등보수

73,166,000 10,427,000

산림개발연구원 무기계약 인건비 지원
101-03
무기계약근로자보수

364,692,000 10,427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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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예산이용

과              목
예산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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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     용
승인일자

사               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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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            목
예산액

이용 금액
이      용
승인일자

사                유

산림개발연구원 휴양림·숲체험장 운영관리
101-04
기간제근로자등보수

135,317,000 16,837,000

산림개발연구원 무기계약 인건비 지원
101-03
무기계약근로자보수

347,855,000 16,837,000

산림개발연구원 화목원·산림박물관 운영관리
101-04
기간제근로자등보수

74,179,000 7,256,000

산림개발연구원 무기계약 인건비 지원
101-03
무기계약근로자보수

340,599,000 7,256,000

산림개발연구원
동부지원

산림문화체험학교운영
101-04
기간제근로자등보수

18,750,000 8,336,000

산림개발연구원
동부지원

무기계약 인건비 지원
101-03
무기계약근로자보수

14,189,000 8,336,000

산림개발연구원
동부지원

수목원운영관리
101-04
기간제근로자등보수

72,540,000 14,189,000

산림개발연구원
동부지원

무기계약 인건비 지원
101-03
무기계약근로자보수

14,189,000

경제정책과 취업촉진사업 추진
101-04
기간제근로자등보수

17,500,000 8,999,000

경제정책과 취업촉진사업 추진
101-03
무기계약근로자보수

8,999,000

농업기술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(국고)
101-04
기간제근로자등보수

10,000,000 3,650,000

농업기술원 지원기획 시범사업(국고)
101-03
무기계약근로자보수

3,650,000

특화작물연구소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
101-04
기간제근로자등보수

36,172,000 4,681,000

특화작물연구소 특화작물시험연구
101-03
무기계약근로자보수

167,723,000 4,681,000

미래농업교육원 청사운영관리
101-04
기간제근로자등보수

26,720,000 6,544,000

미래농업교육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
101-03
무기계약근로자보수

6,544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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